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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연구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그리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시 제기되었

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개정 내용을 최초 제정 법률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또한,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와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주요 경제교육 사업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선 방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

인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아야 한다. 
셋째, 경제교육지원법에 경제교육 내용 요소로 명시된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최근 교

육학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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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교육지원

법은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천에 의미 있게 이바지하였다. 그동안 세 차례의 개정

이 이루어지면서 법안 내용도 큰 폭으로 바뀌었고, 법안 개정에 따라 경제교육의 지

원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지정

되었으며,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막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법에 명시된 다

양한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하! 경제’라는 경제신문을 

창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하면서 학교 현장에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일정한 성과

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경제교육 내용 요소로 명시한 경

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제교육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였다. 한편, 전국적인 초‧중‧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학교 안 경제교육 실태

조사,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을 파악

하고 분석하여 경제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정기적으로 경제교육박

람회를 개최하여 경제교육 기관이나 단체를 경제교육 수요자에게 널리 알리려던 노

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교육을 위한 정부 재원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이 발생하여 급기야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한동안 경제교

육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되었다. 경제교육 주관기관 폐지는 국가

적인 차원의 경제교육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각

종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교육의 실행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제교육의 거버

넌스 구조와 경제교육의 내용과 범위도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에 따

라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대폭 감소하고, 학교 안팎 경제교육의 실행 주

체와 모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의 경제교육 재정 지원은 경제교육 

교재 개발이나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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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경제교육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과 개정이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행에 일정한 영향

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쟁점과 당시 개정 방향에 대

해 논의한 최영준(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

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경제교육지원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과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 내용이 경제교육 실행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

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와 경제교육지원법에 나타난 주요 경제교육 사업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방

향에 대해 논의한다.

Ⅱ.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1.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

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나타난 제정 배경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란 ①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 파악, ②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등 경제교육 교육내용 수립 및 

확산, ③경제교육 인력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면 국민은 각

자 직면한 경제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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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제정 배경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지원법의 실질적인 제정 

배경은 제정 당시 법률 제8조 4항과 제9조 4항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

해서,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제화 필요성 때문이다. 국가가 경제교육의 기

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에 수

반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은 이런 배경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교

육지원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1)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과정

∙ 2007. 6. 8. 경제교육지원법 입법 예고

∙ 2007. 6. 15. 재정경제부 주최 공청회 개최

∙ 2008. 11. 7.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국회 제출

∙ 2008. 12. 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회의 개최

∙ 2009. 2. 6.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공포

1)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경제‧금융이해력 증진을 목표로 2004년에 제정한 경제교육지원법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을 통해 2013년까지 청소년 경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경제교육지원법은 미국 경제교육 관련 기본법으로 주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예산을 받아 집
행하였다. 미국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배
정된 예산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직접 집행하거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다른 기
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공개경쟁을 통해 미국경
제교육협의회(CEE)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총 11,639,654달러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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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8일에 경제교육지원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09년 2월 6일에 제정, 공

포되기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최영준(2013)은 주요 제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였다.

2007년 6월 15일에 열린 재정경제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공공재로서, 법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시너지 효과의 대상으로서,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교육의 

입법화를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 능력 향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

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교육 강화 추세와 OECD의 금융교육 확대 권고

에 따라 경제교육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8년 12월 12일, 입법 전 국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4명

의 진술인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구체적으로, ①경제교육지원법 내에 지역경제교육

센터 지정의 필요성과 지역경제교육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지역별 경제교육 추진을 

통한 공간적 한계의 극복 등에 관한 의견, ②세계 각국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정부, 공공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합

심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교육의 안정

적인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

견, ③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조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 ④정부 주도형 획일적, 재화 공급자 중심, 교육 공급자 중심, 비효율적 경

제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3.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시 주요 쟁점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주목받았다(최영

준, 2013). 먼저 법안의 추진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 주체

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쟁점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경제교육지원법에서는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과서를 검정하는 등 학교 교육에 실질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경제교육은 학교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경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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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 의미의 훈시 규정으

로 되어 있는데 굳이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국

가는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이 14차례 등장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강

제 규정이나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쟁점 역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입법화되면, 이에 따라 금융교육지원법안, 소비자

교육지원법안,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 등 경제교육에 속하는 개별 분야의 입법화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일부 반영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한 개별 분야의 입법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1.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

∙ 2009. 2. 6. 제정 (법률 제9409호)

∙ 2011. 7. 25. 타법개정 (법률 제10898호)

∙ 2016. 1. 27. 일부개정 (법률 제13815호)

∙ 2017. 12. 26. 일부개정 (법률 제15283호)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2011년 

7월 25일 개정은 정부 보조금 관련 법률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12조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16일 개정은 세종시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에 맞추어 제9조에

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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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6년 1월 27일 개정이다.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

회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2008년 12월 5일에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9년 2월 6일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주요 관리자의 위법한 행위

로 인해 2014년 5월에 지정 취소가 되고, 이후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하였다. 결국 2016년 1월 27일 개정으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경제교육을 위한 심의‧평가 기구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

며 경제교육단체 간 경제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협의‧조정,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2009년 2월 6일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

진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2. 경제교육지원법의 신‧구법 비교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세 차례 개정되었지만, 주요 조항이 개정된 

것은 2016년 1월 27일 개정이 유일하다. 처음 제정된 법률과 비교하면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 내용이 중요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제8조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9조의2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10조 업무의 위탁 
주관기관

제10조 업무의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1> 주요 개정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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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 개정 내용

제8조의 개정 내용은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제교육에 관한 심의‧
평가를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8년 12월 5일에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제교육지원법에 

열거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경제교육 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아하 경제”를 창간하여 초‧중‧고에 무료로 보급하고 경제교육 자

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교육협회 주요 관리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 2014년 5월에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후에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

다가 결국 2016년 1월 27일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조항이 삭제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조건을 완화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유지하

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

었다.

새로 개정된 제8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진해야 할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경제교육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후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법

률로 정한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평가하는 최고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조항에서는 “국가는(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제8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은 …… 추진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조항에서

는 행위 주체를 ‘국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선언적 의미로 ‘노력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제8조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주체로 ‘기획

재정부장관’을 지정하고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띤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제8조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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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
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
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업무(생략)
③ 주관기관의 국가에 대한 건의(생략)
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생략)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

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생략)
③ 위원의 임기(생략)
④ 위원의 성실 의무(생략)
⑤ 자료의 제출 요구권(생략)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2> 제8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법 개정 전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와 개정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를 비교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개정 전 제8조 2항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경제

교육에 관한 업무는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상당 부분 업무 영역의 자

율성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내용이 구체화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정 전 1호의 ‘경제교육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은 개정 후 

2호의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으로 구체화하였다. 위탁 범위도 개정 전에

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

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위탁 업무를 ‘경제교육 교재

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한정하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결

과적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실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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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정 전 2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과 3호의 ‘주

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개정 후 제9조의2 ‘경제

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

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 반영되었다. 개정 전후 경제교육에 관한 

주요 업무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법률 제9409호, 2009. 2. 6.
[경제교육 주관기관]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기획재정부장관]

1. 경제교육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

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

육을 지원하는 사업
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
탁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
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
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
반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3> 경제교육에 관한 주요 업무 비교

2) 제9조의 개정 내용

개정 전 제9조에서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2006년 5월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

되었다. 이후 2009년 2월에 강원, 제주, 충북, 경남, 전북 5개 지역에서 추가 설립되

었고, 2009년 8월 충남, 전남 2개 지역, 2016년 7월 경북 1개 지역, 2017년 12월 수도

권(2개 센터), 울산 2개 지역에 차례로 설립되어 현재 14개 지역에 15개 지역경제교

육센터가 설립되어 지역 간 경제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었는데 주관기관 지정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외에 지역경제교육센터에 관한 규정은 



경제교육지원법: 지난 10년의 변화와 개선 방향  87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6년 1월 27일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경제교육단체협

의회의 설립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담고 있다.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

하여 2017년 3월 24일 당시 18개 기관과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

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2020년 3월 현재 30개 공

공기관과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정 전 

제8조 2항의 각호에 명시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 중에서 2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과 3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정 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업무로 이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제9조의2의 2항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사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
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원칙(생략)

③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
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동일)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
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4> 제9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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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단순히 구성원의 친목 도모와 업무 협의에 한정할 수도 있고, 각 구성

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 사업의 활성화로 확대할 수도 있다. 

각 구성원의 사업 중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 물적 지

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9조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3) 제10조의 개정 내용

경제교육 주관기관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10조 업무의 위탁 조항도 개정되

었다. 개정 전 제10조에서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경제교육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

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행령 제8조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 2항의 4호(기

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뿐 아니라 시행령 제3조(경제

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이해력 평가 및 인증), 제4

조(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및 관련 교재 개발, 경제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

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까지의 업무를 모두 주관기관에 ‘위탁한다.’고 정

하고 있다.

개정 후 제10조에서는 주관기관 대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제8조를 살

펴보면 위탁 업무의 범위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위탁 업무는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경제교육인

력의 교육활동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개발연구

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명시되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외에 경제

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경제교육 사업은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와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각각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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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에 이 법에 따
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5> 제10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대통령령 제27112호, 2016. 4. 28.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

발연구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6>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Ⅳ. 경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

경제교육지원법은 1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경

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은 9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교육지원법과 그 시

행령의 구조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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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의 임무

제5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3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6조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4조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7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5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8조 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6조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3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7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의2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8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1조의2 감독보고서의 제출

제1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제13조 지정취소 등 제9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7>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

2.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주요 경제교육 사업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나타나 있다. 제4조

에서는 ‘충분한 경제교육 기회의 제공’,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하는 데 적

합한 경제교육 내용 마련’,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국가의 임

무로 명시한다.

구체적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담겨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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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및 확산, 경제교육 교재 및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제교육인력 양성,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

육포털 구축 등이 경제교육지원법에 나타난 주요 경제교육 사업이다. 이를 정리하

면 <표 8>과 같다.

조 주요 경제교육 사업

제5조
∙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 파악
∙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 도입‧정착

제6조

∙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따른 사례 중심 경제교육 교재 개발
∙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 반영
∙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

∙ 경제교육인력의 연수와 재교육 기회 제공
∙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 지원 및 원격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우수 경제교육 사례 선정‧홍보
∙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8조

∙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 경제교육포털 구축
∙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 *표시는 위탁 업무임.

<표 8>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주요 경제교육 사업

Ⅴ.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선 방향

1. 경제교육 거버넌스 구조

개정 전 경제교육 거버넌스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지역경제

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주

요 경제교육 사업을 하는 구조였다.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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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 지원을 조정하거나 예산 반환 

또는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후에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가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를 담당하고 기획재

정부장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 실행의 주체가 되었다. 물론 일부 사업

은 시행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임할 수 있으

나,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경제교육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5조에 명시된 경제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어야 하고, 외부 기관에 의뢰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모를 통

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된 계기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위법 행위로 인한 지정 취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한 판단

은 경제교육 관련자마다 다를 수 있다. 국가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을 하지만 경제교육의 실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입

장에서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위법 행위가 문

제라면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거나 조직과 

활동, 예산 집행을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다시 주관기관 지정을 부활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여 더 많은 경제교육 사업이 민간 경제교육단체에 위탁되거

나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제9조의2에 따라 신

설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아직 그 역할과 업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

한 대로, 개정 전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 일부(제8조 2항 3호: 주관기관의 구성원

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를 개정 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 이관하였

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민간 자율로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통해 민간이 자

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제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정비되면 이에 소

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 물론 국가 예산이 지원되면 그에 상응하게 투명

하게 집행하였는지,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국가가 평가하고 감독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

제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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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인 관여(involvement)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 3항, 제4조 1항, 제5조 2항에서는 국가가 학교 경제교육을 

장려하고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조 3항에서는 교

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선언적인 훈시 규정일 뿐 법적 실

효성이 없다.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

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는(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노력한다는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하지만 노력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노력’이라는 문구를 빼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고쳐 쓰고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노력을 넘어서 이제는 학

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에는 노력의 주체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

는데,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보면 노력의 주체가 대부분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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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를 개정하면서 경제교육의 추진 주체를 ‘기

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도 ‘국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

획재정부장관’이라고 개정하여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학교 경제교육에 실

질적으로 관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실 학교 교육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무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고유 사무이다. 

이 부분은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 이미 제기되었던 논쟁이기도 하다. 그러한 

학교 경제교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방안을 경제교육지원법에 

담는 작업이 다음 개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

로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학교에서 충분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경제교육 

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경제교육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게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규 교과에서 경제교육 수업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

의치 않기 때문에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제

교육 총량 이수제’는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학교 자유학년제(주

제선택 활동), 교양 시간, 봉사 시간, 견학 프로그램, 학교 밖 캠프 참여 등 어떤 형

태로 이수하든지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시간의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을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의 내용이 ｢초‧중
등교육법｣과 충돌하지 않게 교육부와 협의 등을 통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 

규정으로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을 수 있다면 교육부장관도 기속하게 될 것이다. 만

일 강제 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선언적 의미의 훈시 규정으로라도 명문화하면 학

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거나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 경제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마련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렇게 마련된 학교 교육과정 안을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면 된

다. 예를 들어,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장관의 사무이고, 실제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에서 수탁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검정 작업은 한

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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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육 핵심개념 vs. 경제교육 핵심역량

경제교육지원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

심개념이 적용된 교재 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등에도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 경제교육 핵심개념의 정립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발

표한 여러 차례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업이다. 경제교

육 핵심개념의 모체는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에서 출판한 ‘기본 경제개념’과 

‘경제교육 내용 표준’이다(Saunders and Gilliard, 1995; Siegfried et al., 2010). 우리나

라에서는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2007 KDI 경제교육 표준｣, ｢2008 KDI 경제교육 표

준｣, ｢2012 한국경제교육협회 표준 경제개념｣이 개발되었다(손정식 외, 2007; 전택

수 외, 2008; 오영수 외, 2012).

｢2007 KDI 경제교육 표준｣은 기본개념, 내용 요소, 주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

었으며, 이 가운데 주제는 기본개념과 내용 요소의 적용에 해당하는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가 갖는 매우 독특한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08 KDI 경

제교육 표준｣은 2007년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2007년 연구와 달리 초‧중‧고의 학교

급별로 나누어 표준내용, 학습지침, 성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2012 한국경

제교육협회 표준 경제개념｣은 2008년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 관련 내용 요소

를 대폭 보강하였으며, 대상을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교육학 분야의 최근 경향은 핵심개념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흐름

이다(이광우 외, 2009; 이근호 외, 2013). 이미 2015년에 개정 고시된 ｢2015 개정 교

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큰 틀로 삼고 개정되었다. 총론 차원에서의 핵심

역량2)뿐 아니라 교과별 핵심역량3)까지 개발되었으며 각 교과의 내용 요소가 핵심

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역량’이란 지식

(knowledge), 기능(skills), 가치 태도(value and attitud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교

육 핵심개념이 지식 측면의 경제교육 내용이라면 경제교육 핵심역량은 이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OECD/INFE에서도 금융교육의 목표가 금융이해력

이나 금융 지식을 넘어서 금융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6대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3)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교과 핵심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
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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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획재정부와 KDI 경제

정보센터에서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을 개발하였다. 1차년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등 경제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위기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을 선정하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60개 경제교육 

핵심 내용과 관련 경제개념을 추출하였다. 2차년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경제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 경제정보센터

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핵심 
경제역량

의미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 내용

아동
기

청소
년기

청년
기

장년
기

노년
기

소비
(지출) 

관리 역량

자신의 경제 상황을 신중하고 합리
적으로 소비(지출)하며, 다양한 지불 
수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4 4 2 1

자산 관리 
역량

노동 등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고, 금
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며, 부채와 신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5 4 6 5 4

진로 탐색 
역량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설계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우위에 맞는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2 1

위기 관리 
역량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비하고, 자
신의 경제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2 1 3

변화 대응 
역량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정부 정책, 법, 제도, 경제 여건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보
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4 3

노후 대비 
역량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
후 대비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는 능력

1 1 2

합계 9 12 16 11 12
자료: 김주훈 외(2017), 149쪽

<표 9>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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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대표적

인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제교육지원법에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 관

리 역량’이 경제교육 핵심역량에 해당한다면 ‘소비 관리 역량’의 하위 역량이 무엇

인지 정의하고, 지식 측면의 역량 요소, 기능 측면의 역량 요소, 가치 태도 측면의 

역량 요소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학 원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경제교육 핵심역량은 경제학 원

론의 틀을 깨고 실용적인 경제교육의 내용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개정 내용을 분

석하였다. 경제교육지원법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미국 경제교육지원법(EEE)

의 형식을 빌려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경제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각종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경제교육단체를 지원하게 되

어 있었다. 그러나,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가 계기가 되

어 큰 폭으로 개정되었는데, 주관기관 지정이 폐지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가 경제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최종 심의‧평가 기구로 경제교육 거버넌스 구조가 

바뀌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경제교육 사업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애초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경제교육 사업이 구체적인 몇 개의 사업으로 특정되었다. 어찌 보면, 민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에서 국가가 경제교육

을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법 개정 전후에 경제교육의 규모와 내용이 축소

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앞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경제교육의 추진 주체를 민간 중심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

회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3월에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출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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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경제교육 주관기관 수준의 위상은 아니더라도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다수

의 기관과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의 방안에 대해 공

동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경제교육단체협

의회가 출범할 때 예전 경제교육 주관기관이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를 떠올리며 걱

정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에 상응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방안을 경제교육지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을 관

장한다면,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보완

하는 게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를 추가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경제교육 핵심

개념을 경제교육의 내용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학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 

줄기차게 발표되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맺은 구체적인 결실이기도 하다. 그리

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이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경제교육지원법이 사문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고민은 곧 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과 맞닿아 있다.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

로 경제교육지원법이 다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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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Changes in the Past 10 Years and Revision Directions

Hyung Joon Park*

This study reviews the revision process and major contents of the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EESA), corresponding to the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 in 
the United States and discusses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EESA for encouraging 
economic education. To begin with, i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enacting 
the EESA and what major issues were raised in the enactment of the EESA. Next, the 
revision process of the EESA is summarized, and major revisions are compared with the 
originally enacted law. Besides, it reviews the structure of the EESA and the major 
economic education projects specified in the EESA. Lastly,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EESA are discussed in three dimensions: First, the ESSA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supporting the voluntary economic education of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EESA should include some regulations, such as compulsory completion of certain 
hours of economic education, so that more students can receive economic education at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verting the core economic concepts, which 
is specified as the content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EESA, into the core economic 
competencies by reflecting the recent trends in pedagogy.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EESA), Core economic concepts, Core 
economic competencies, Host organization for economic education, 
Encouraging econom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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